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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5. 2( )

산 업 원

1. 심사경과

가.  : 2014. 3.20.

나.    : 허 , , 도  원

다.  : 2014. 3.20.

라. 상  : 2014. 4.21( 215  천 역시  시  1차 산업 원 )

❍  : 허  원

❍ 검 보고 : 산업수 문 원 남

❍ 심사내  : 질   론

❍ 심사결과 : 원 가결

2.  지

가. 

❍ 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 「 프트웨어 진흥 」 6   9

에 거 립  재단 로  립근거  시하고  함.

❍ 동  9 에 하여 지 치단체는 프트웨어산업  진흥  

하여 필 한 경우 진흥시   진흥단지  하려는  프트

웨어사업  창업 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하여 연하거나 지

재 에도 하고 할 수 도록 어 어 련 규  에 

맞게 개 하고  함.

나. 주 골

❍ 재단  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 립근거  시함(  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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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진흥원  수행하는 사업  에 맞도록 개 함(  5 )  

❍ 시  진흥원  립과 운  하여 필 한 경우 지·건물·

 보  또는 연할 수 게 련규  개 함(  8 ) 

3. 문 원 검 보고 지

❍ 본 례는 재단  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 립  지원 등

에 한 사항  규 함  로 2002.4.29.  례 .

❍ 본 례  개  례  띄어쓰 에   수 과 함께 

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 립 근거  1  에 련 

항  시하고, 진흥원  수행사업  실에 맞게 하 , 또

한 재산 연에 해 보다 하게 시하고  하는 내 므로 별

다  견  없 .

❍ 다만,  5  “ 5  다 과 같  한다.”로 할 경우에는 본문

 삭 는   “각 ”  삽 하여 수 하는 것  타당하다고 사

료 .  

❍ 참고로 본 례 개  례  2014. 3.21.  4. 2. 지(13 간) 

고  실시한 결과 수  견  없 .

4. 질   답변 지

❍ 제1조 목 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또한, 출연 의 범

를 재산출연으로 하면 출연 범 가 확 되고 사업의 범 도 더욱 

커지게 되므로 사업 리에 철 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❍ 진흥원의 사업 에 창업 지원을 확 하면 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

그에 한 책은? 

⇒ 민간참여 범 를 확 하고 사업 리에 철 를 기할 것 임. 

5. 론 지 

가. 찬  :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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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  : 허 · 한 · 재상· · 헌· 병 ·  원

6. 심사결과

   ❍ 수 가결(재 원 7 , 찬 : 7 , : 0 )

   ❍ 수 사항 : 례   “ 5  다 과 같  한다.”  “ 5  각 

 다 과 같  한다.”로 수 함.

7. 수 견 지

   ❍ 특 사항 없 .

8. 타 사항

   ❍ 특 사항 없

 1. 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 지원 등에 한 례 개 례

에 한 수  1 .

     2. 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 지원 등에 한 례 개 례

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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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지원등에 한 

례 개 례 에 한 수

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지원등에 한 례 개 례   다 과 

같  수 한다. 

 례   “ 5  다 과 같  한다.”  “ 5  각  다 과 같  

한다.”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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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역시조례 제     호

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지원등에 

한 례 개 례

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지원등에 한 례  다 과 같  개

한다.

 “ 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지원등에 한 례”  “ 천 역시 

보산업진흥원 립  지원 등에 한 례”로 한다.

1   “재단  천 역시 보산업진흥원( 하 “진흥원” 라 한다.)  

립  지원 등에 한”  “ 천 역시  프트웨어산업  진흥  하

여 프트웨어산업진흥  6  규 에 하여 재단  천 역시 보

산업진흥원( 하 “진흥원” 라 한다)  립하고  로 운 하

 하여 필 한” 로 한다.

5  각  다 과 같  한다.

1. 지식 보산업  한 시행계

2. 지식 보산업  등   사업

3. 지식 보산업 창업지원

4. 지식 보산업 문 력   지원 사업

5. 지식 보산업  한 마  지원

6. 지식 보산업 업체에 한 내  마  지원, 문 술 력지원,   

보 공  컨  사업

7. 천지역 프트타운   시 · 비  리·운

8.  또는 치단체 등  · 탁  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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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타 진흥원   달 하는  필 한 사업

8    “( 연 )”  “(재산 연)” 로 하고, 본문  “필 한 

”   “필 한 경우 지·건물· ” 로 한다.

칙

 례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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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 문 비

        행 개      

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

지원등에 한 례

1 ( )  례는 재단  

천 역시 보산업진흥원( 하 

“진흥원” 라 한다.)  립  지

원 등에 한 사항  규 함  

로 한다.

천 역시 보산업진흥원 립 

 지원 등에 한 례

1 ( )------- 천 역시  

프트웨어산업  진흥  하여 

프트웨어산업진흥  6  규

에 하여 재단  천 역

시 보산업진흥원( 하 “진흥원”

라 한다)  립하고  

로 운 하  하여 필 한 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.

5  (사업) 진흥원  다  각  

사업  한다. 

1. 천 프트타운    운

 

2. 도지식 보산업단지에 주하는 

IT 업 지원

3. 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 

진흥  한  사업

4. 보통신 술 등 첨단지식산업 

문 력  지원

5. 지식산업  내 시 , 

치 , 학술 미나 개

6. 지식산업 업체에 한 내  마

 지원, 문 술 력 , 

보 공  컨  사업 등

5  (사업) 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.

1. 지식 보산업  한 시행 

  계

2. 지식 보산업  등 

   사업

3. 지식 보산업 창업지원

4. 지식 보산업 문 력  

 지원사업

5. 지식 보산업  한 마

 지원

6. 지식 보산업 업체에 한 

내  마  지원, 문 술 력

지원, 보 공  컨 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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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행 개      

7.  또는 치단체 등  ·

탁  역사업

8. 타 진흥원   달 하는

 필 한 사업

7. 천지역 프트타운   

시 · 비  리·운

8.  또는 치단체 등  ·

탁  역사업

9. 타 진흥원   달 하는

 필 한 사업

8  ( 연 ) 시  진흥원  

립과 운  해 필 한  

보  또는 연할 수 다.

8  (재산 연) --------------

------------ 필 한 경우 

지·건물·  ---------.


